
1.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조

2. 산업안 보건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의

 가. 사업주의 의

  산업안 보건법에 는 산업안 보건을 한 각 주체 즉, 부, 사업주, 근로자의 책임과 의 에 하여 규

하고 있 며 그   에 도 사업주의 의 에 해  구체  강행규 을 두고 있다. 

  1. 일  의

  사업주는 다음 각 의 사항을 이행함 로써 근로자의 안 과 건강을 지·증진시키는 한편, 국가의 

산업재해 시책에    라야 한다. 

  2. 계· 조· 입·건 하는 자의 의  

 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, 조, 입 는 건 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른 

명 로 하는 을 지 야 하고, 그 건을 사용함 로써 생하는 산업재해를 지하  하여 
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



  3. 산업재해 생 록  보고의

    

    ※ 재해는 즉시보고

  4. 법  요지 게시 등의 의

       

  5. 안 보건표지 부착 등의 의

  6. 교 훈  실시 의

  7. 해 험한 계  구 등의 조치

  사업주는 조치가 상 인 능을 할  있도록 상시 검하고 비하여야 하며, 근로자가 

장치의 능이 상실  것을 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리, 보   작업 지 등의 한 

조치를 취해야 한다.
 

  8. 질안 보건자료 작 ·비치 등

  상 화학 질을 취 하 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 하는 상 화학 질의 

해· 험  등을 알 로써 상 화학 질 취 시 생   있는 

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 에 하고,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응하도록 

하  해 사업주에게 화학 질의 명칭, 분, 함 량, 안 보건상의 취  시 

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갖춰두도록 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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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험  평가

‘사업장 험  평가에 한 지침’(고용노동부 고시 2012-104 )에 라 2013. 1. 1.부  험  

평가사업 면 시행. 

 10. 작업환경 

  해인자로부  근로자의 건강을 보 하고 쾌 한 작업환경을 조 하  하여 사업주로 하여  인체에 

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해 작업환경 을실시하고 그 결과를 록, 보존하며 고용노동부 

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

 11. 근로자 건강진단

 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는 직업  질환을  단계에  찾아내어 진행을 사 에 

하는 것이 필 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한 건강진단 실시 의 를 부과하고 

있다.  ※건강진단 종류 : 치 (업 치 ), 특 ( 상 해인자 노출근로자), 시(천식, 부질환, 타 

건강장해 증상 소자), 임시(직업병 소견자 다  생시 등), 일 (상시 

근로자)

 12. 질병자의 근로 지· 한

  사업주는 감염병, 신병 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 가 크게 악화  우

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라 근로를 지하거나 

한하여야 한다. 

 13. 해· 험 지계획

  재해 험이 높  건 , 계, 구, 비 등의 치, 이 , 변경 로 인해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해칠 

우 가 있다는 을 감안하여 해· 험요인을 사 에 평가하  한 도로  사업주에게 미리 

해· 험 지계획을 립, 출하도록하여 부가 이를 심사, 확인함 로써 해· 험요인 로부  

근로자를 보 하  한 것이다.

 

 14. 안 보건 진단

  산업재해를 하  해 잠재  험요인을 견하고 그 책을 립할  있도록  재해 

생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로 하는 사업장에 해 안 보건 진단 의 안 보건 진단을 도록 

명 할  있는 도이다.  즉, 재해다  사업장에 하여 고용노동부 장 의 명 로 을 지닌 

안 보건진단 에 의한 험  분  등을 통하여 좀더 구체 인 재해 책을 립, 시행함 로써 

해· 험요인 로부  근로자를 보 하  한 것이다. 

  15. 공 안 보고  출(법 49조의 2)

   화재, 폭 , 험 질 출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해를  

 있는 산업사고 을 한 공 안  리 도(PSM :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)에 

라 공 안  보고 를 공단에 출하여 심사  확인을 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 

  16. 안 보건 개 계획(법 50조)

   재해 다  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하여 고용노동부 장 의 명 을 통해 산업재해 을 한 

종합 인 개 조치를 하게 함 로써 해· 험요인 로부  근로자를 보 하  한 도이다. 



 나. 근로자의 의

  1. 일 의

   근로자는 법과 법에 한 명 로 하는 산업재해 을 한 을 지 야 하며, 사업주나 그 의 
 단체에  실시하는 산업재해 지에 한 조치에 라야 한다’라고 규 하여 근로자의 일 인 

의 에 해 규 하고 있다.
  

  2. 사항
   사업주가 취한 안 조치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3.그 의 의

 다. 부의 책
  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 하  하여 부가 하여야 할 책 는 다음과 같다.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

◆  재해 사  ◆




